
(유권해석) 실제소득이 농가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농가평균소득으로 

보상한다.

［국토부 2009. 09. 11. 토지정책과-4230］

질의요지

실제소득(2년분)이 농가평균소득보다 적은 경우에 많은 금액(농가평균소득)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

부

회신내용

「토지보상법 시행규칙」제48조 제1항에 의한 영농손실에 보상산정은 경작하는 농지법상 농지에 대

하여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

보며, 같은 규칙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규정취지를 감안하면 그 경작자가 더 많은 보상을 

받기 위해 실제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므로, 제

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소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의 2년

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보다는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.


